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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비세04

※ ’89년 방위세, 교육세,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

담배란

 ●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

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(담배사업법 제2조)

과세대상 및 세율

 ●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

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,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

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

피우는
담배

 제1종 궐련 20개비당 1,007원

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

 제3종 엽궐련 〃 103원

 제4종 각련 〃 36원

 제5종 전자담배

① 니코틴용액 1㎖당 628원

② 연초 및 연초 
고형물 사용 

궐련형 : 20개비당 897원

기타형 : 1g당 88원

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

씹거나 머금는 담배 〃 364원

냄새 맡는 담배 〃 26원

※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(20개비)당 641원 부과(종량제)

레저세03

※   마권세(’61) → 경주·마권세(’94, 경륜·경정 추가) → 레저세(’02,  소싸움 경기 추가)

과세대상

 ● 경륜 및 경정, 경마,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 

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

※   사업장 분포 : 경마(과천, 부산경남, 제주, 장외 29개소), 경륜(부산, 창원, 광명, 장외 20개소), 경정(하남, 장외 

18개소), 소싸움경기(청도)

납세의무자 :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

 ● 한국마사회(경마), 국민체육진흥공단ㆍ부산지방공단ㆍ창원경륜공단(경륜), 국민체육 

진흥공단(경정), 청도공영사업공사(소싸움)

납부 및 납기

 ● 납부 :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

 - (본장)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

 -   (장외발매소)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%씩 각각 신고ㆍ납부 

다만,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% 신고ㆍ납부  

 ● 납기 :   승자ㆍ승마ㆍ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

까지 신고납부

과표 및 세율

 ● 승자투표권·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

※ 투표권 발매가액의 10% 부과되며,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

l 경마 총매출액 구성비 및 특별적립금 출연 현황 l

매출액 100%

환급금 73%

레저세
· 본세 10%
· 교육세 4%
· 농특세 2%

16%

비용 7%

이익금 4%

이익금(4%)

특별적립금

(70)%

① 출산발전기금(92%)

② 공익기부금(8%)

사업확장

적립금

(20%)

이익준비금

(10%)




